
퇴직연금 계약해지 신청서(기업형IRP)

5-14-0139(1-1) (2023.01 개정)
(보존년한 : 해지일로부터 10년)

서류확인 및 
접수확인자

담  당  책임자

전 산 인 자 란

 20           년           월          일

1. 기업정보   

기업명 퇴직연금 계좌번호

2. 해지내용

해지사유 □ 제도폐지*      □ 사업장 파산/폐업      □ 사업장의 인수합병    □ 법령 변경

수수료 연동출금** □ 연동출금 동의 (사전에 약정된 경우)    □ 연동출금 미동의(기업별도입금)

* 제도폐지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제도로 전환됩니다.

**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지급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

3. 가입자 정보   

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중간정산일자 퇴직일자

지급형태 IRP 의무이전 예외사유 잔여부담금
중간정산 특례주1) 

적용여부

□ 개인형 IRP

□ 요구불계좌

□ 만55세이후 퇴직

□ 300만원 이하 퇴직금 지급

□ 적용

□ 미적용

입금 받는 계좌정보 기업반환 (기업반환계좌로 변환)

금융기관명 : □ 국민연금전환금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

□ 계속근로기관 1년 미만계좌번호 : 

주1)  당해년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합산과세 필수, 당해년도 外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 특례적용 선택 가능        

(중간정산 받은 금액과 최종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합니다. 중간정산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셔아 합니다.) 

※ 상품별 만기도래 전 계약해지 거래 시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

[첨부서류]

1. 타 금융기관으로 받는 경우 : 타 금융기관 IRP 또는 요구불계좌 사본

2. 합병/영업양수도 : 합병/영업양수도 계약서

3. 폐업 : 폐업사실증명원

4. 파산 : 법원의 파산선고문

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신청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         기업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(인)                     가입자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(인) 

※ 인감은 퇴직연금 거래신고 인감 날인


